
추가약정서

(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추가약정용)

상호저축은행 앞OO  년  월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

채  무  자 인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)
주      소 :

채무자는 상호저축은행ㅇㅇ 이하 저축은행 이라 ( “ ” 합니다 과 약정한.) 년   월  일자    여신 20  

거래약정서 가계용 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( ) . 

제 조 목적1 ( ) 이 약정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주1)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민

간 중금리대출인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‘ ’ . 

   

제 조 생활안정자금 목적2 ( ) 채무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할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목적 범위  , 

내에서 자금을 사용합니다.

생활안정자금 사용 목적

제 조 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 채무자는 본 대출 실행일부터 년 또는 대출 전액 3 ( ) 1

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· · (

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을 구입) 주2)하지 않기로 합니다.

   

제 조 4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( ) 2 3

래기본약관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7 4 2 , 

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제 조 5 여신거래 약정위반 제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( ) 3  

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년간, 3  

금융기관주3)의 주택 관련 대출주4)이 제한됩니다.


